
월간 세무회계 뉴스 (2016년2월) 

 

주제 ： 2015년귀속 연말정산 및 주민세(종업원분) 면세점 

변경 

 

세무법인 WITHPLUS에서는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회계 및 법률 정보를 종합하여 매

월 월간레포트를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.  

 

 

 

1.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

 

(1) 연말정산 시기 

2015 년 귀속 근로소득연말정산 지급은 2 월분 급여지급시이며, 신고·납부 및 지급명세서 

제출기한은 2016.3.10 까지입니다. 

 

(2) 연말정산 자료 출력 

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메뉴를 통해 연말정산관련 영수증을 출력하실 

수 있습니다. (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, 본인 외 가족명의 영수증도 인증

절차를 거쳐 출력 가능) 

 

(3) 2015년 중간 입사자의 연말정산 

2015년 중도 입사한 근로자로서, 입사전(2015년)에 타사에 근무한 근로자는 전근무지의 ① 



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②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준비하여야 합니다. 

 

(4)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- 5월에 확정신고 또는 5년내 경정청구 

- 연말정산시 착오 또는 서류미비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비된 

부분을 보완하여 재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. 또한,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에도 5년내에 

발견했다면, 수정하여 신고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 

- 최근 국세청 전산화의 발달로 연말정산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, 부당 또

는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

 

 

2. 주민세(종업원분) 면세점 변경 안내 

 

현행 지방세법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.5%를 종업원분 주민세로 신고, 

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다만, 일정 면세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고 

있으며, 2016 년 세법개정을 통해 면세점 적용기준이 종전 “종업원수”에서 

“월평균급여액”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

 

☞ 종업원 급여총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임. 

 

 

구분 종전 변경 (2016.1.1 이후 지급분부터) 

면세점 사업소 종업원수가 50 명 

이하인 경우 비과세 

최근 12 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 

금액이 1 억 3,500 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


